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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 당  책임자

①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만기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, 이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.

② 일부 펀드상품의 경우, 가입 후 단기간(예: 6개월) 내 펀드를 해지할 경우에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③ 담보대출, 질권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④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진행 중인 경우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유 중인 상

    장상품(ETF, 리츠 등)이 실물이전 불가로 판명된 경우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가입자가 일정기한 내 해당 상

    품을 직접 매도해야 하며, 매도하지 않으면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⑤ 실물이전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실물이전 가능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.

⑥ 실물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조회되었더라도 실제 이전과정에서 상품별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고, 이 경우 별

    도의 가입자 안내없이 자동으로 매도되어 현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매도가 될 수 없는 상품(ETF 등)의 경우 가

    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합니다.

⑦ 실물이전 신청 시 상품 전부의 이전 신청만 가능합니다. 상품 중 일부는 실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전하는 형태는 

    불가합니다.

⑧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이전 시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고, 별도 운용지시 희망 시 금융회사의 안내에

     따릅니다.

⑨ 실물이전을 신청한 가입자는 LMS, 알림톡 등 온라인 방법으로 개별 가입자 의사확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기재란

    에 가입자의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방법으로 의사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화를 통한 의사

    확인이 필수로 진행됩니다.

⇒ 현금이전 또는 실물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가입자 명부의 개별 연락처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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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수 → 다수 금융회사로의 이전을 병기할 수 있음(복수의 접수처에 사본제출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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